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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 준 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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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과

시민건강 및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5. 27.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밀원식물 감소
- 지난 50여년간한국의밀원면적약 32.5ha 감소
- 아까시나무의노령화등이주요원인으로, 꿀벌의먹이부족문제심각

1

살충제 사용
- 농업에서의살충제사용은꿀벌개체수감소의주요원인
- 화학농약은꿀벌의생존과번식에직접적인위협

2

기후변화
- 기후변화로인한기온상승과이상기후는꿀벌의생존환경악화
- 개화시기변화와서식지파괴

3

질병과 천적
- 다양한질병과천적의위협에노출
- 말벌과같은천적의증가로인한꿀벌개체수감소

4

꿀벌 위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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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상세 설명

• 시장의책무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서식처 환경을 고려한 화밀·화분을
제공하는 밀원식물 육성’,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밀원식물 보호 및 지역사회 보급’등구체적인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 꿀벌의 서식처를 보존·관리하고 도시공원 및 정원, 녹지 등에 밀원 식물을 보급
하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 수립 규정

• 양봉농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꿀벌 및 화분 매개자 서식처를 조성·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 규정

•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병해충 방지, 말벌 등 천적 퇴치,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친환경 약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적극 수행할 것을 규정

• 꿀벌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 지원사업으로 ‘토종 밀원식물 도입 및 보급’, ‘말벌 방제·퇴치’ 등 구체적인 사항 규정

실실효효성성 있있는는 사사업업 추추진진을을 위위한한 근근거거 마마련련
꿀벌 보호의 중요성

생태계 균형 농업 생산성 도시 생태계

• 전세계식량 90%를차지하는
100대농작물중 70% 이상이
꿀벌의화분매개의존

• 생태계균형유지에핵심적인
역할

• 2022년국내에서
실종되거나폐사한꿀벌이
약 78억~80억마리에달함

• 국내농작물생산량의
17.8%가화분매개에의존

• 꿀벌의경제적가치 5.8조원
추정

• 꿀벌보호는농업생산성
유지에필수적

• 도시환경에서도꿀벌의
역할중요

• 조례를통해도시
생태계에서꿀벌의서식처를
보호하고확대하는방안을
마련하고자함

조례 관련 언론 보도조례 주요 내용

가. 꿀벌의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제2조)

다. 밀월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라. 꿀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마. 양봉산업 육성·지원 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및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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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관련 언론 보도

참고문헌

• 2023.5.20. Greenpeace, 「벌의위기와보호정책제안」

• 채널A(2023.4.20.)““지난겨울꿀벌 141억마리사라져”…..우리밥상이위태롭다”

• 한겨레(2023.4.24.)  “벌 141억 마리 떼죽음…. 꿀 다 떨어진 4월“

• 동아일보(2023.5.19.)  “사라진 꿀벌 다시 보려면….. 여의도 1000배 규모 꽃밭 필요“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3.6.17.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

원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과 시민건강 및 복지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 및 농업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식처 환경을 고려하여 화밀·화분을 제공하는 밀원식물을 육성하고,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① 시장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식처를 보존 및 관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정원 등에 밀원 

 식물을 보급하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과수원,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식재하여 꿀벌 및 화분매개자 서식처를 

 조성 및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꿀벌 보호)

시장은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및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유지관리 방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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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꿀벌 생태계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축 

 3.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보급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방안 

 4.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5. 토착 밀원식물의 발굴 및 보급

 6. 밀원식물 기반 도시공원 및 녹지 정책 

 7. 꿀벌의 생태계 보존 및 서식처 보호관리 

 8.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3. 토종 밀원식물 도입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

 4.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지원 및 기술개발)

시장은 양봉산업 및 꿀벌 보호 관련 연구지원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 

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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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꿀벌 ESG 포럼(민관협력 제도화)

양봉산업

주요 현황 및 대책

이 연 섭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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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9일 (월)

축산경영과

목목 차차

ⅠⅠ 양봉산업주요현황

ⅡⅡ 양봉산업 주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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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봉봉산산업업주주요요 현현황황및및 대대책책

2. 양봉산업 주요 대책

□ 밀원 확충 및 채밀기간 확대(산림청)

○ 국・・공유림과 유휴지를 활용한밀원수림 조성·확대

*주요밀원수면적/아까시면적 : (’20)14.6만ha/3.6만ha→(’26목표)16.4/3.8

□ 봉군 회복 등을 위한 농가 지원

○꿀벌 피해농가 조기 회복 등을 위해 꿀벌 입식비 등지원

-농축산경영자금(최대 1천만원),농업경영회생자금*,축사시설현대화자금* *(1,055
억원) 및 사료구매자금(1조원, 1.8%) 등 지원

* (지원내용)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20억원 한도, (‘24예산) 150억원
** 금리 1~2%, 5년거치 10년 상환, 양봉사, 저장고, 밀원수 및 벌통 등 기자재 지원

-동 사업과 별도로지자체별기자재 구입비등 지원(총 347억원)

양양봉봉산산업업주주요요 현현황황및및 대대책책

1. 양봉산업 주요 현황

□ (사육현황) ‘23년말기준,사육가구수및봉군수는 27천호,257만봉군

○ 가구수 : (‘90년) 45천호 → (’19년) 29→ (’22년) 27→ (‘23.p) 27

○ 봉군수 : (‘90년)53만봉군→ (’19년)274→ (’22년)250→ (‘23.p) 257

□ (산업규모)양봉생산액(’21년)은 7,208억원으로축산업(약24조원)의 3%수준

○ 양봉산물 생산액에서벌꿀 비중이 86.8%로 가장 큰 비중차지

*산물별생산액비중 :벌꿀 86.8%,프로폴리스 5.0%,화분 0.8%,봉독 0.4%,로열젤리

0.3%,기타 6.7%(양봉산업실태조사, ‘21년국립농업과학원)

양양봉봉산산업업주주요요 현현황황및및 대대책책

2. 양봉산업 주요 대책

□ 질병 방제 및 교육 강화

○ (질병방제)꿀벌피해최소화를위해구제약품등지원및방역관리강화

- 응애 등 질병구제약품지원(60억원), 질병관리컨설팅지원(8억원), 표준진단액보급
(5억원),말벌퇴치장비지원(1억원),응애집중방제기간운영(연4회)

○ (교육강화) ’꿀벌의질병및사양관리기술’농가교육동영상제작·배포(6월),
「양봉산업법」개정등을통한양봉농가교육의무화추진등

□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보급(농진청)

○ 지역 여건에 맞는 국내육성 우수꿀벌 신품종을 증식하여 안정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꿀벌 국가보급체계 구축* 추진

* 도별(1개소)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운영비 지원(9개소, 18억원)

양양봉봉산산업업주주요요 현현황황및및 대대책책

1. 양봉산업 주요 현황

□ (밀원)산림녹화사업으로 ’60~’70년대식재된아까시나무쇠퇴,큰나무우점에

따른 싸리․․산야초감소 등으로 밀원감소

○ 아까시나무는목재활용이어려워벌채및고령화등으로개체수및면적감소

*아까시나무면적 : (’70～’80년대) 32만ha → (’20) 3.6

○ 싸리,산야초는 큰나무 우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밀원수

면적이 감소(‘22년부터대책추진이후소폭증가)

*전체밀원면적 : (’70～’80년대) 47.8만ha → (’20) 14.6 → (’2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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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적용 꿀벌 살리기 활동

제주도 화순곶자왈 토종벌피난처 복원사례

이 순 주
자연환경국민신탁 꿀벌살리기캠페인 네트워크 단장

양양봉봉산산업업주주요요 현현황황및및 대대책책

2. 양봉산업 주요 대책

□ 수입 벌꿀 유통이력관리 제도 도입

○수입산 벌꿀에 대한부정유통 방지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
벌꿀 유통이력관리* 도입 추진(‘25.1.1.수입통관건부터신고)

* 공정거래 위반 우려 물품에 대해 수입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 경로·내역 관리

□ 중장기 대응 역량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취약성 분석및 적응전략 마련 등 추진*

* 농진청(주관)·산림청·검역본부·환경부·기상청 참여다부처 R&D(’23∼’30 총 484억원)

○ (지자체협력)농가스스로밀원식물식재등을통한꿀벌사육환경개선을
위해다양한 지원방안 검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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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화순 곶자왈 토종벌피난처 사례
A Case of Restoration of the Korean Beehive Shelter in 
Hwasun-Gotjawal, Jeju Island From 2005 to the present

( ESG 자연기반해법 적용 꿀벌 살리기 활동 )
Nature based solution honey bee-saving activities

발표 : 자연환경국민신탁 꿀벌살리기캠페인네트워크

Issue 쟁점 곶자왈 지대를 지하수보존등급 2등급 및 생태보전등급 3등
급 지역으로 구분하여 행정 관리 중, 1997년 총 113.3km 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6.1% -> 2024년 현재 3.4%로 축소

In 1997, the Gotjawal area was divided into groundwater 
conservation grade 2 and ecological conservation grade 3 
and the area at the time of management was 113.3 km2, 
about 6.1% of Jeju Island's total area -> 3.4% due to 
reckless development as of 2024

2010년 토종벌 98% 폐사
a viral epidemic 98% of native bees 
died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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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partner
양봉산업 자생적 구조를 갖춘 생태계
An Ecosystem with a Self-Sustaining Structure for the 
Beekeeping Industry

ESG 평가
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 기준이 되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관련 요소로서 꿀벌 살리기 란?

대한민국의 GDP 대비 무역 비중 90%이상 = 무역협상에서 꿀벌은? 양봉산물 FTA 2029년 수입 완전 개방

공정무역,사회적 일자리, 미소(微小)서식지 ,지역농민 생계보장
Fair trade, social jobs, Microhabitat, and local farmers' livelihood security

우리나라 국토의 생물다양성, 식량안보 확보, 전통문화 보존
Biodiversity, food security, and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e in Korea

our ultimate goal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법모색
Seeking an institutionally sustainable solution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006년 3월 제정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National Trust Act on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Environmental Assets
Enacted in March 2006 [Act No. 20309, February 13, 2024, 
amendment of other laws]

the National Trust Movement

특수목적법인 <Since 2007> 자연환경국민신탁
The National Nature Trust, 自然環境國民信託
홈페이지 http://www.trust.or.kr/

대한민국 '토종벌＇명인 청주 김대립 대표

꿀벌 국제교류 Trends in international exchange

매년 5월 20일 월드 비데이 글로벌 년간 활동 교류 및 정책제안
홈페이지 https://www.fao.org/world-bee-day/infographics-detail/en

129년 된 세계양봉연맹
1895년 창립

홈페이지 www.apimondia.org

세계 2위의 농산업 +화분매개 생물종 보존
글로벌 비영리네트워크 조직 민관 합동 지원
홈페이지 https://promotepollinators.org/

Beekeeping in Slovenia, a way of life
인구 200명당 1명이 양봉업에 종사
양봉업이 국가 산업으로 자리 잡은 나라

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ESG평가 기반

1. 기후변화 생물지표(CBIS- Climate-sensitive Biologocal Indicator Species)

동양종 Apis Cerana 서양종 Apis Mellifera

고정양봉固定養蜂, こていようほう 이동양봉migratory beekeeping, 移動養蜂, いどうようほう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 Nature based Solution

2. 지속가능한 화분매개자 Sustainable pollinator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이란?

2008년부터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인간에게 웰빙과 생물다양성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사회적 문제를 효
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자연 고유의 능력을 활용하여 인프라 시스템을 대
체 혹은 개선하거나 생태계 파괴를 억지하는 방향으로 개발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방식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3. 지속가능한 전문인력 Sustainable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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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꿀벌ESG포럼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양봉농협 

역할과 ESG 활동

허 주 행
한국양봉농협 허주행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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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의의사사허허주주행행

[한국양봉농협 역할과 ESG 활동]

한한국국양양봉봉농농협협

* 꿀꿀벌벌피피해해에에대대한한보보상상제제도도및및법법령령미미비비
* 벌벌꿀꿀작작황황(흉흉작작, 풍풍작작)에에따따른른수수급급조조절절문문제제

* 방방역역시시스스템템문문제제
* 꿀꿀벌벌질질병병및및응응애애류류문문제제
* 밀밀원원수수문문제제
* 꿀꿀벌벌전전용용사사료료및및약약품품개개발발문문제제
* 양양봉봉산산물물안안전전성성문문제제 (수수입입벌벌꿀꿀범범람람) 및및양양봉봉 6차차산산업업화화문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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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국국양양봉봉농농협협한한국국양양봉봉농농협협

* 1961.12.08. 전전국국의의양양봉봉인인 139명명으으로로시시작작
* 2024년년현현재재전전업업양양봉봉농농가가조조합합원원약약 3200여여명명
* 사사업업규규모모 3조조 5천천억억원원을을달달성성한한전전국국유유일일의의양양봉봉품품목목농농협협
* 신신용용·경경제제·교교육육지지원원사사업업등등을을통통해해조조합합원원들들의의경경제제적적, 사사회회적적, 문문화화적적가가치치를를높높이이고고
* 전전업업양양봉봉농농가가들들이이생생산산한한양양봉봉산산물물을을수수매매, 보보관관, 가가공공, 유유통통, 브브랜랜드드마마케케팅팅

한한국국양양봉봉농농협협

* Natural 100 Honey Café 운운영영

* 벌벌꿀꿀판판매매촉촉진진과과국국내내산산천천연연벌벌꿀꿀우우수수성성홍홍보보및및유유통통활활성성화화
* 양양봉봉산산물물음음료료개개발발및및판판매매, 국국내내유유일일꿀꿀 100% 수수제제청청개개발발등등

한한국국양양봉봉농농협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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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국국양양봉봉농농협협

* 양양봉봉농농가가와와상상생생협협력력을을위위한한 ‘함함께께하하는는양양봉봉’프프로로그그램램운운영영

* 국국립립농농업업과과학학원원-㈜㈜농농심심과과업업무무협협약약을을통통해해건건강강한한꿀꿀벌벌사사육육환환경경조조성성

* 우우수수청청년년농농업업인인멘멘토토-멘멘티티활활동동과과밀밀원원수수식식목목활활동동등등추추진진

한한국국양양봉봉농농협협

* 꿀꿀벌벌마마을을테테마마전전시시관관운운영영 (안안성성팜팜랜랜드드)

* 꿀꿀벌벌의의공공익익적적가가치치와와양양봉봉산산물물의의효효능능을을알알리리는는역역할할
* 팜팜랜랜드드를를주주로로찾찾는는어어린린이이들들의의눈눈높높이이에에맞맞추추어어꿀꿀벌벌및및양양봉봉산산물물소소개개

한한국국양양봉봉농농협협

* 스스마마트트농농업업으으로로정정책책변변화화에에발발맞맞춰춰도도심심내내스스마마트트벌벌통통개개발발
* 데데이이터터기기반반의의정정밀밀한한환환경경제제어어와와사사육육관관리리를를통통해해
* 고고령령화화되되고고있있는는양양봉봉농농가가의의노노동동력력감감소소및및생생산산성성향향상상

한한국국양양봉봉농농협협

* 복복합합밀밀원원단단지지조조성성추추진진
* 공공유유재재산산을을활활용용한한체체계계적적인인밀밀원원자자원원확확대대로로경경쟁쟁력력있있는는양양봉봉산산업업육육성성
* 충충남남서서산산시시농농협협경경제제지지주주한한우우개개량량사사업업소소유유휴휴지지밀밀원원단단지지조조성성추추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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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국국양양봉봉농농협협

* 꿀꿀벌벌도도시시락락나나눔눔행행사사
* 소소비비자자가가선선정정하하는는굿굿브브랜랜드드대대상상선선정정
* 서서울울농농협협도도시시양양봉봉장장운운영영 – 도도시시생생태태계계복복원원및및도도시시양양봉봉활활성성화화

2013년 양봉진흥법 시행 이후

일본의 양봉산업 현황

Kohsaka Ryo
도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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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요약: 권민수 수의사 

 

2013년 양봉진흥법 제정 이후의 일본 양봉 산업 현황 

 

주제 

1. 일본의 양봉진흥법 

2. 양봉진흥법 개정 후 양봉 현황 

3. 양봉산업 활성화 및 개선 프로젝트들 

 

 

일본의 양봉진흥법 

 

양봉진흥법은 1955년 8월 국회의원에 의해 꿀을 비롯한 벌 생산을 증대

시키고, 농작물의 꽃가루 수정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목적) 

제1조. 이 법은 농작물의 수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봉에 환경이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꿀, 밀랍, 로열 젤리, 기타 양봉 산물의 생산 증

가뿐만 아니라 벌통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꽃가루의 효과적인 수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이동 양봉"이란 꿀이나 밀랍을 채취하거나 월동을 

목적으로 하여 벌을 이동하며 양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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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요약: 권민수 수의사 

 

2013년 양봉진흥법 제정 이후의 일본 양봉 산업 현황 

 

주제 

1. 일본의 양봉진흥법 

2. 양봉진흥법 개정 후 양봉 현황 

3. 양봉산업 활성화 및 개선 프로젝트들 

 

 

일본의 양봉진흥법 

 

양봉진흥법은 1955년 8월 국회의원에 의해 꿀을 비롯한 벌 생산을 증대

시키고, 농작물의 꽃가루 수정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목적) 

제1조. 이 법은 농작물의 수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봉에 환경이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꿀, 밀랍, 로열 젤리, 기타 양봉 산물의 생산 증

가뿐만 아니라 벌통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꽃가루의 효과적인 수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이동 양봉"이란 꿀이나 밀랍을 채취하거나 월동을 

목적으로 하여 벌을 이동하며 양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봉진흥법 제정의 역사 

 

1955년 법 제정 이후 취미 양봉업자가 증가하는 등 양봉업의 환경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 수정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양봉가를 포함하도록 보고 

요구 사항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법 제정을 통해 적절한 관리, 밀원 

식물의 보호 및 확대, 그리고 현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는 꿀벌 집단의 

적절한 배치가 촉진됩니다. 

 

 

 

 

 

양봉진흥법의 부분적인 개정 

 

2012년 6월, 취미양봉의 증가와 밀원의 감소로 인해 양봉농가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법은 고지 의무를 취미 양봉업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현(=한국의 도) 별 꿀벌 관리에 대한 지침 

및 지침의 수립, 국가 정부 등에 의한 밀원식물의 보호 및 확대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이행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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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진흥법 제정의 역사 

 

1955년 법 제정 이후 취미 양봉업자가 증가하는 등 양봉업의 환경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 수정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양봉가를 포함하도록 보고 

요구 사항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법 제정을 통해 적절한 관리, 밀원 

식물의 보호 및 확대, 그리고 현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는 꿀벌 집단의 

적절한 배치가 촉진됩니다. 

 

 

 

 

 

양봉진흥법의 부분적인 개정 

 

2012년 6월, 취미양봉의 증가와 밀원의 감소로 인해 양봉농가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법은 고지 의무를 취미 양봉업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현(=한국의 도) 별 꿀벌 관리에 대한 지침 

및 지침의 수립, 국가 정부 등에 의한 밀원식물의 보호 및 확대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이행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제3조 양봉 고지 

기존: 양봉업을 하는 양봉업자에게 통지서 제출 요구 

변경: 양봉업자에게 양봉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양봉군락의 배치나 

수분 등의 목적으로 해충 방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제5조(새로 추가) 적절한 꿀벌 관리 

꿀벌 사육사가 위생적인 축산 및 관리에 전념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도(경상북도 등)는 꿀벌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6조 2항(새로 추가) 밀원 식물의 보호와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밀원 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8조(새로 추가) 

각 도(지자체)는 양봉 및 꿀 공급원의 상태 모니터링, 꿀벌 집락 배치 

조정, 철새 양봉 관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꿀벌 집락의 적절

한 배치와 해충 방제의 신속하고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9조(새로 추가) 

현의 지사는 양봉업자에게 꿀벌 사육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고 소

속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 및 관련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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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양봉 고지 

기존: 양봉업을 하는 양봉업자에게 통지서 제출 요구 

변경: 양봉업자에게 양봉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양봉군락의 배치나 

수분 등의 목적으로 해충 방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제5조(새로 추가) 적절한 꿀벌 관리 

꿀벌 사육사가 위생적인 축산 및 관리에 전념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도(경상북도 등)는 꿀벌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6조 2항(새로 추가) 밀원 식물의 보호와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밀원 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8조(새로 추가) 

각 도(지자체)는 양봉 및 꿀 공급원의 상태 모니터링, 꿀벌 집락 배치 

조정, 철새 양봉 관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꿀벌 집락의 적절

한 배치와 해충 방제의 신속하고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9조(새로 추가) 

현의 지사는 양봉업자에게 꿀벌 사육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고 소

속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 및 관련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양봉진흥법 개정 후 양봉 현황 

양봉 추세 

양봉 가구 수는 2008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 벌 군락 수는 최근 몇 년간 보합세를 보이다가 2023년 감소 (2013년 

증가는 2012년 법 개정으로 벌을 영업용으로 사육하는 자 이외의 양봉

업자까지 신고 요건이 확대된 데 따른 것) 

• 2023년 양봉 가구는 11,416가구, 양봉 군락지는 237,000개(1월 1일 기

준 조사)였습니다. 

일본의 꿀 소비 

 

• 5%만 국내 생산이며 95%를 수입합니다. 수입 대략 47,300톤. 

• 가정용 꿀 중에 자국 생산은 8% 밖에 안되고 92%가 수입꿀 

• 일본에서 생산되는 양은 2,500톤 정도고, 양봉인은 11,416명 

• 자국 생산량 중 수출은 20톤 정도  

• 수입된 벌꿀의 60%는 가정용이며, 약 40%는 상업용 및 가공용(제과, 

베이커리, 화장품 등)으로 사용 

• 중국으로부터 65%, 캐나다로부터 9%, 아르헨티나로부터 7%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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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진흥법 개정 후 양봉 현황 

양봉 추세 

양봉 가구 수는 2008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 벌 군락 수는 최근 몇 년간 보합세를 보이다가 2023년 감소 (2013년 

증가는 2012년 법 개정으로 벌을 영업용으로 사육하는 자 이외의 양봉

업자까지 신고 요건이 확대된 데 따른 것) 

• 2023년 양봉 가구는 11,416가구, 양봉 군락지는 237,000개(1월 1일 기

준 조사)였습니다. 

일본의 꿀 소비 

 

• 5%만 국내 생산이며 95%를 수입합니다. 수입 대략 47,300톤. 

• 가정용 꿀 중에 자국 생산은 8% 밖에 안되고 92%가 수입꿀 

• 일본에서 생산되는 양은 2,500톤 정도고, 양봉인은 11,416명 

• 자국 생산량 중 수출은 20톤 정도  

• 수입된 벌꿀의 60%는 가정용이며, 약 40%는 상업용 및 가공용(제과, 

베이커리, 화장품 등)으로 사용 

• 중국으로부터 65%, 캐나다로부터 9%, 아르헨티나로부터 7% 수입. 

 

 

 

꿀의 종류, 색깔, 가격 

 

꿀의 종류는 밀원 식물에 따라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아카시아 꽃의 꿀

은 아카시아 꿀로 판매됩니다. 

 

• 꿀의 색깔은 꿀이 나오는 꽃의 종류에 따라 밝은 노란색에서 어두운 갈

색까지 다양합니다. 

• 가격은 국산 꿀이 중국산 꿀보다 몇 배 비싼데, 이는 부분적으로 생산 

비용의 차이 때문입니다. 

• 주요 수입처는 중국으로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생산 꿀의 도매 가격은 1,200엔/kg에서 2,500엔/kg 사이입니다. 

 

 

이동 양봉 

 

양봉 진흥법은 양봉업자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양봉업자는 양봉통지서를 제출하고 양봉군락이 이전될 현의 사전 허

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은 벌 군락의 적절한 배치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 법 제4조에 따라 이동 최소 2달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동 예정지에 이름, 주소, 벌통 수, 예정된 이동 지역과 기간을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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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의 종류, 색깔, 가격 

 

꿀의 종류는 밀원 식물에 따라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아카시아 꽃의 꿀

은 아카시아 꿀로 판매됩니다. 

 

• 꿀의 색깔은 꿀이 나오는 꽃의 종류에 따라 밝은 노란색에서 어두운 갈

색까지 다양합니다. 

• 가격은 국산 꿀이 중국산 꿀보다 몇 배 비싼데, 이는 부분적으로 생산 

비용의 차이 때문입니다. 

• 주요 수입처는 중국으로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생산 꿀의 도매 가격은 1,200엔/kg에서 2,500엔/kg 사이입니다. 

 

 

이동 양봉 

 

양봉 진흥법은 양봉업자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양봉업자는 양봉통지서를 제출하고 양봉군락이 이전될 현의 사전 허

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은 벌 군락의 적절한 배치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 법 제4조에 따라 이동 최소 2달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동 예정지에 이름, 주소, 벌통 수, 예정된 이동 지역과 기간을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살충제에 의한 피해에 대처하기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농업용 살충제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벌 피해 

건수는 연평균 30건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 살충제로 인한 꿀벌 피해를 바탕으로 농업인과 양봉업자 간 살충제 

사용 정보 공유, 살충제 적용 방법 고안 등의 피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 개정된 농약 규제법에 따라 벌통 내 벌에 대한 영향 평가를 개선한 

후 최신 과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농약 

사용을 검토합니다. 

• 원래는 살충제 노출된 벌, 살충제 묻은 꽃꿀을 먹은 벌만 검사했는데, 

살충제 묻은 꽃꿀을 가지고 돌아오는 벌과, 이 먹이를 먹은 유충과 벌

까지 평가 대상에 들어갔다. 

 

곰에 의한 벌통 손상 

 

: 곰 개체수가 증가하면 벌통 피해가 증가하고 이 시기에는 곰이 많이 포

획되었습니다. 곰에 의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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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에 의한 피해에 대처하기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농업용 살충제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벌 피해 

건수는 연평균 30건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 살충제로 인한 꿀벌 피해를 바탕으로 농업인과 양봉업자 간 살충제 

사용 정보 공유, 살충제 적용 방법 고안 등의 피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 개정된 농약 규제법에 따라 벌통 내 벌에 대한 영향 평가를 개선한 

후 최신 과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농약 

사용을 검토합니다. 

• 원래는 살충제 노출된 벌, 살충제 묻은 꽃꿀을 먹은 벌만 검사했는데, 

살충제 묻은 꽃꿀을 가지고 돌아오는 벌과, 이 먹이를 먹은 유충과 벌

까지 평가 대상에 들어갔다. 

 

곰에 의한 벌통 손상 

 

: 곰 개체수가 증가하면 벌통 피해가 증가하고 이 시기에는 곰이 많이 포

획되었습니다. 곰에 의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 

 

 

 

 

 

 

 

 

벌 질병에 대한 대응 

 

진드기에 의한 양봉 피해는 주로 바로아 진드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

었습니다. 

• 꿀벌 진드기에 내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2019년 8월 

동물용 의약품으로 신약이 승인돼 2020년 6월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

다. 

• 새로운 화학물질의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방제제를 포함한 진드

기 방제제의 적절한 사용을 ‘안내 가이드’를 통해 알립니다. 

• 약제 병용, 수벌집 사용 등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 양봉인들에게 약제(살충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합니다. 

 

 

 

양봉산업 활성화 및 개선 프로젝트들 

 

<주요 조치> [FY24 예상 금액 : 219(204)백만엔] 

• 양봉 활성화를 위해서는 밀원식물 확보 노력, 실제 식재 상황 파악, 

꿀벌 군락 배치 최적화, 축산 및 위생 관리 기술, 특히 진드기 방제 방

법 보급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 꽃가루 수정을 위한 곤충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원예 생

산지와 양봉가의 협력 지원, 토종 호박벌의 이용 확대, 건강한 꿀벌 개

체군 공급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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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질병에 대한 대응 

 

진드기에 의한 양봉 피해는 주로 바로아 진드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

었습니다. 

• 꿀벌 진드기에 내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2019년 8월 

동물용 의약품으로 신약이 승인돼 2020년 6월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

다. 

• 새로운 화학물질의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방제제를 포함한 진드

기 방제제의 적절한 사용을 ‘안내 가이드’를 통해 알립니다. 

• 약제 병용, 수벌집 사용 등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 양봉인들에게 약제(살충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합니다. 

 

 

 

양봉산업 활성화 및 개선 프로젝트들 

 

<주요 조치> [FY24 예상 금액 : 219(204)백만엔] 

• 양봉 활성화를 위해서는 밀원식물 확보 노력, 실제 식재 상황 파악, 

꿀벌 군락 배치 최적화, 축산 및 위생 관리 기술, 특히 진드기 방제 방

법 보급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 꽃가루 수정을 위한 곤충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원예 생

산지와 양봉가의 협력 지원, 토종 호박벌의 이용 확대, 건강한 꿀벌 개

체군 공급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사업목적> 

1. 밀원식물의 식재 면적을 확대하고 벌 군락 배치를 적절히 조정하며 

진드기 피해를 줄여 벌의 개체수를 증가시킵니다. 

2. 유럽산 호박벌에서 토종 호박벌로의 전환 가속화 

 

<사업내용> 

1. 벌 군락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지지 

2. 꽃가루 수정을 위한 곤충 확보 지원 

3. 축산업 및 위생관리기법 개선 지원 

 

 

양봉 관련 이슈들 

밀원식물의 범위가 감소함에 따라 양봉가들 사이에서 벌통 배치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치가 좋지 못해 벌 군락의 위치를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밀원 공급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각 도에서는 밀원 식물 상태와 벌 군락 배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원예 생산지와 양봉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꽃가루 수정을 위한 꿀벌

의 안정적인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상업용 토마토 식물에서 꽃가루 수정에 사용되는 호박벌은 2006년에 

특정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17년에는 '호박벌 대체종 활용에 관한 정책'이 수립되어 토종벌 전

환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진드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드기 방제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포

함한 꿀벌 건강 관리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벌집 소독을 위해 산화에틸렌을 사용하는 것은 대기

오염관리법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 만큼 대체적인 소독 방법이 

필요합니다. 

 

양봉업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이 필요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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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1. 밀원식물의 식재 면적을 확대하고 벌 군락 배치를 적절히 조정하며 

진드기 피해를 줄여 벌의 개체수를 증가시킵니다. 

2. 유럽산 호박벌에서 토종 호박벌로의 전환 가속화 

 

<사업내용> 

1. 벌 군락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지지 

2. 꽃가루 수정을 위한 곤충 확보 지원 

3. 축산업 및 위생관리기법 개선 지원 

 

 

양봉 관련 이슈들 

밀원식물의 범위가 감소함에 따라 양봉가들 사이에서 벌통 배치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치가 좋지 못해 벌 군락의 위치를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밀원 공급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각 도에서는 밀원 식물 상태와 벌 군락 배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원예 생산지와 양봉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꽃가루 수정을 위한 꿀벌

의 안정적인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상업용 토마토 식물에서 꽃가루 수정에 사용되는 호박벌은 2006년에 

특정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17년에는 '호박벌 대체종 활용에 관한 정책'이 수립되어 토종벌 전

환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진드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드기 방제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포

함한 꿀벌 건강 관리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벌집 소독을 위해 산화에틸렌을 사용하는 것은 대기

오염관리법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 만큼 대체적인 소독 방법이 

필요합니다. 

 

양봉업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이 필요합니

다. 

프로젝트의 목표 

꿀벌 서식처의 적정한 조정을 통한 밀원의 효과적인 이용 

- 화분 매개 곤충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통한 원예시설 시스템 강화 

-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 

- 양봉 위생 관리기법 개선을 통한 양봉관리 안정화 등 

 

미래 전망/계획 

 

일본 토종꿀벌(A.cerana japonica)과 서양꿀벌(A.mellifera) 분리 등록제 

시행하는 것 고려 

 

메밀과 사과 수분의 예는 종종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사

용되지만 최근에는 온실에서 파리와 작은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것이 벌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도시 양봉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생물의 다양성과 

환경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식량과 공동체가 더 강조됩

니다. 

 

향후 녹지공간 및 밭의 설계는 녹지 인프라, 홍수조절 및 기타 관련 분

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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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목표 

꿀벌 서식처의 적정한 조정을 통한 밀원의 효과적인 이용 

- 화분 매개 곤충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통한 원예시설 시스템 강화 

-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 

- 양봉 위생 관리기법 개선을 통한 양봉관리 안정화 등 

 

미래 전망/계획 

 

일본 토종꿀벌(A.cerana japonica)과 서양꿀벌(A.mellifera) 분리 등록제 

시행하는 것 고려 

 

메밀과 사과 수분의 예는 종종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사

용되지만 최근에는 온실에서 파리와 작은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것이 벌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도시 양봉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생물의 다양성과 

환경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식량과 공동체가 더 강조됩

니다. 

 

향후 녹지공간 및 밭의 설계는 녹지 인프라, 홍수조절 및 기타 관련 분

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일 양봉법 조항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유제범 조사관 원고 중 발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국) 「양봉진흥법」(일본) 비고

제1조(목적)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제1조(목적) 

양봉을 둘러싼 환경변화, 농작물 등의 화분매개로서 

양봉의 중요성 등을 비추어 봉군의 배치를 적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꿀, 밀랍 및 로얄 제리 등의 

꿀벌의 생산물의 증산을 도모하고 농작물의 화분수정의 

효율화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

제2조(정의)

이동사육(轉飼): 벌꿀 또는 밀랍의 채취 또는 월동을 

위하여 꿀벌을 이동하여 사육하는 것을 말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단, 제5조(꿀벌의 적절한 관리)와 제8조(봉군배치의  

적정성 에 도도부현 지사에게 꿀벌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단, 제5조(꿀벌의 적절한 관리)와 제8조(봉군배치의 

적정 등을 위한 도도부현의 조치)에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조치 강구 조항은 있음

제6조(실태조사) ×

단,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10조(농림수산성 장관의 

보고 청취 및 권고) 등에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조항은 

있음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꿀벌 신품종의 육성 등) ×

제9조(연구 및 기술 개발) ×

제10조(밀원식물의 양성) 제7조(밀원식물의 보호증식)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11조(조성)

정부는 양봉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봉업의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제2조(양봉업자의 신고)

제14조(영업의 승계) ×

제15조(청문) ×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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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국) 「양봉진흥법」(일본) 비고

제16조(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

단, 제8조(봉군배치의 적정 등을 위한 도도부현의  

조치),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10조(농림수산성 

장관의 보고 청취 및 권고) 등에 정보 파악을 위한  

관련 조항은 있음

제17조(단체의 설립)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

양봉진흥 시책의 추진 주체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농식품부)인 것과 비교해 일본은 대부분의 도도

부현 중심임

제19조(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

제20조(과태료): 최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제12조~제13조(벌금) : 최대 20만 엔 이하의 벌금

제14조(과태료) : 최대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

× 제4조(이동사육 양봉의 규제)

×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제7조(표시): 벌꿀이 표시

■ 우리나라와 같이 양봉산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로는 일본, 중국 정도가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다른 농업, 산림 또는 식품 관련 법률 등에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양봉진흥법」, 중국의 경우는 「양봉관리방법」(농업부 공고)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경우에도 별도의 개별법은 없고 다른 관련 법률에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음

  - 「2008 농업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제10장(Title Ⅹ) (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꿀벌의 집단폐사(Colony Collapse Disorder: CCD)를 예방 

   하기 위한 연구개발 규정이 마련됨

  - 7 USC CHAPTER 11(HONEYBEES) §281~§286: 꿀벌의 수입, 불법 수입에 대한 처벌, 꿀벌의 번식 및 분양, 

   적절하지 않은 종과 아종(亞種)의 방사 통제, 예산의 사용 및 지출 승인 등에 관한 규정

  - 7 USC CHAPTER 77(HONEY RESEARCH, PROMOTION, AND CONSUMER INFORMATION) §4601~§ 

   4613.: 벌꿀제품 연구,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캐나다의 앨버타주에서는 양봉과 관련한 병해충 발생 등 벌의 생육에 위협이 되는 응급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Bee Act」에 따라 조사, 감시, 치료, 수출입 규제, 격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총 14개 조[제1조(정의), 제2조(양봉업자, 조사관), 제3조(조사), 제4조(자료 제출), 제5조(양봉업자 등록),  

   제6조(꿀벌에 대한 정보 보고), 제7조(꿀벌의 반입제한 등), 제8조(꿀벌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Problem 

   bees), 제9조(조치 명령), 제10조(명령 준수), 제11조(이의제기), 제12조(검역), 제13조(세부규정 마련), 제14조(처벌)]

   ※ 우리나라의 경우 양봉 관련 병해충과 관련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 외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 양봉산업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별도의 개별법을 두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음

1) 일본 「양봉진흥법」 체계 및 주요 내용

■ 상기 해외 입법례 중에서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일본의 양봉산업 관련 법규의 체계(개별법 체계)는 크게 1955년에 제정한 「양봉진흥법」 → 「양봉진흥법 

  시행규칙」(농림수산성령) → 지방자치단체 현(縣)의 조례의 체계로 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2012년 6월에 「양봉진흥법」을 개정하여 꿀벌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밀원식물 보호와 증식 

 정책에 관한 사항 추가하였음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의 밀원식물 보호 및 증식에 대한 정책 시행을 명시하였고, 각 도도 

  부현에서는 꿀벌 사육 현황 및 밀원 상태 파악을 통해 적정한 봉군 배치 및 질병 방역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입법적 조치는 부저병 등 양봉전염병 방지가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양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미농 또는 전업농을 불문하고 매년 주소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사육군 수와 장소, 

  기간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동양봉의 경우에도 사전에 이동하려는 곳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 특히 꿀벌 수급 조정 시스템을 2009년부터 도입하여 시설 원예작물의 화분수정 노동력 및 비용 절감과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고, 농림수산성에서는 각 도도부현에서 봉군의 공급과 수요를  

   파악하여 수급을 조정하고 봉군이 부족할 경우 타 도도부현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급조절을 하고 있음 

가. 「양봉진흥법」의 주요 내용

■ 목적(제1조)

 양봉을 둘러싼 환경변화, 농작물 등의 화분매개로서 양봉의 중요성 등을 비추어 꿀벌군(이하 ‘봉군’이라 

 함)의 배치를 적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꿀, 밀랍 및 로얄 제리 등의 꿀벌의 생산물의 증산을 

 도모하고 농작물의 화분수정의 효율화에 이바지함

■ 정의(제2조)

 이 법률에서 “전사(轉飼)(이동사육)”란 벌꿀 또는 밀랍의 채취 또는 월동을 위하여 꿀벌을 이동하여  

 사육하는 것을 말함

참 고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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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시키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 농림수산성 장관의 보고청취 및 권고(제10조):  농림수산성 장관은 양봉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밀원의 상태, 봉군 수, 그 외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음

  - 농림수산성 장관은 봉군 배치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밀원의 상태, 

   봉군 수, 그 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음

 • 조성(제11조) : 정부는 양봉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봉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벌칙 및 과태료(제12조~제14조)

  - (제12조)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를 위반한 경우(이동사육 규정, 벌꿀 표시 규정 위반 사항): 20만 엔 이하의 벌금

  - (제13조)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보고 및 출입 검사 규정 위반 사항): 10만 엔 이하의 벌금

  - (제14조)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양봉업의 신고 위반 사항):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나. 「양봉진흥법 시행규칙」(농림수산성령)의 주요 내용

■ 신고(제1조)

 「양봉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매년 1월 30일까지 해야 함(제1항)

 • 「양봉진흥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따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양봉업자 신고 제외 대상)(제2항)

  - 농작물 등의 화분매개용으로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

  - 밀폐 구조의 사육 관리 설비로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

  - 반복이용이 가능한 벌통(蜂房)을 이용하지 않고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로 봉군 배치의 적정성 확보 및 방역의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양봉진흥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해당 변경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함(제3항)

 • 「양봉진흥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양봉진흥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해야 함

■ 이동양봉의 허가신청(제2조)

 「양봉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동양봉의 허가신청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꿀벌 사육을 시작 

 하는 날의 2개월 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군수(群數), 이동사육하려는 장소 및 기간

■ 허가증 교부 등(제3조)

 도도부현 지사는 「양봉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했을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기 양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할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양봉업자는 「양봉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이동양봉을 할 때에는 상기 허가증을 휴대 

  해야 함

■ 양봉업자의 신고(제3조)

 업으로서 꿀벌의 사육을 행하는 사람(양봉업자라 함)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매년 그 주소지를 관할 

 하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성명, 명칭 및 주소, 군수(群數), 사육장소 및 기간 등의 기재사항을 제출해야 함 

 (신고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도 변경신고를 해야 함)(제1항 및 제3항)

 ※ 다만, 이외의 자가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농작물 등의 수분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꿀벌을 사육 

  하는 경우에는 봉군배치의 적정확보 및 방역의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제1항 단서)

 • 도도부현 지사는 양봉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 내용이 다른 도도부현의 구역을 사육 

  장소로 하는 것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다른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해야 함(제4항) 

■ 이동사육 양봉의 규제(제4조)

 양봉업자는 다른 도도부현 지역 내에서 이동사육 하려고 할 때는 관할 관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미리 

 이동사육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  

 제한은 없음)(제1항)

 • 허가에는 이동사육의 장소, 봉군 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가 있음(제2항)

 • 도도부현 지사는 그 구역에서의 이동사육에 대하여 조례로 규제를 할 수가 있음(제3항)

■ 꿀벌의 적절한 관리(제5조)

 꿀벌 사육하는 자는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실시하는 등 꿀벌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함(제1항)

  - 도도부현은 꿀벌의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꿀벌의 관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제2항)

 • 밀원식물의 보호증식(제6조):  밀원식물을 식재, 제거 또는 벌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밀원식물을 확보해야 함(제1항)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밀원식물의 병해충 방제 및 밀원식물의 증식에 관한 활동 지원, 기타 밀원식물 보호 

   및 증식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제2항)

 • 표시(제7조) : 벌꿀을 정제(탈색, 탈취, 농축 또는 첨가물의 첨가를 의미, 이하 동일)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벌꿀을 판매할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용기에 첨가물의 유무 및 첨가물을 

  첨가할 경우 그 종류 및 비율을 표시해야 함(제1항)

  - 벌꿀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벌꿀은 판매해서는 안됨(제2항)

 • 봉군배치의 적정 등을 위한 도도부현의 조치 등(제8조):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에서의  

  봉군배치의 적정 및 방역의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꿀벌의 사육상황 및 밀원상태의 

  파악, 봉군배치에 관련된 조정, 이동사육의 관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제1항)

  - 도도부현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봉업자, 양봉 관련 

   단체, 기타 관계자에게 꿀벌 사육의 상황 및 꿀벌의 양도 및 분봉 상황의 파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음(제2항)

 • 보고 및 출입검사(제9조) : 도도부현지사는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양봉업자에게 꿀벌 사육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계 직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 꿀벌 사육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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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증명서(제7조)

 법 제9조제1항의 따른 직원의 신분표시증명서는 양식 제6호에 따름

2) 한·일 양봉산업법의 비교 검토

■ 목적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목적 규정이 양봉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구체적으로 화분매개 역할 등 양봉의 중요성, 봉군의 적정한 배치, 양봉산물의 증산 도모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이동양봉에 관한 규정

 일본의 경우 이동양봉에 대한 정의 규정과 이동양봉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재함

 • 향후 법개정 시에 이동양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업무 추진 주체에 대한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의 양봉산업육성에 관한 규정인 반면, 일본의  

 경우 대부분 도도부현 중심의 양봉산업 관리를 위한 규정임

 • 다만,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음 

■ 처벌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그 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의 양성, 신품종 육성, 국제협력 등 양봉산업육성에 

 필요한 규정은 우리나라가 보다 잘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별 양봉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밀원수의 수종 및 분포의 차이, 지역 과수산업과의 연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할 공유림 및 사유림에서의 조림사업 시 밀원수의 조성, 지역 6차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양봉진흥법」 → 「양봉진흥법 시행규칙」(농림수산성령) → 지방자치단체 현(縣)의 조례의 체계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위임 범위에서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4조(삭제)

■ 벌꿀의 표시(제5조)

 「양봉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1통 또는 1병마다 표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증지 또는 라벨을 

 보기 쉬운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다. 후쿠오카현의 「양봉진흥법 시행 세칙」 

■ 목적(제1조)

 이 규칙은 「양봉진흥법」(이하 “법”이라 함) 및 「양봉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해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양봉업자 사육 신고(제2조)

 양봉업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 할 때는 사육 신고(양식 첫1호)를 관할 농림사무소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항)

 • 양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사육 변경 신고(양식 제2호)를 관할 농림 

  사무소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2항)

 • 규칙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야생의 봉군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함(제3항)

■ 이동사육 허가신청(제3조)

 양봉업자는 법 제4조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동허가 신청서(양식 제3호)에 이동사육하려는 

 장소의 토지관리자의 토지임대승낙서 및 부근 도면을 첨부하여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야 함(제1항)

■ 이동사육 허가증의 재교부(제4조)

 법 제4조제1항의 이동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이동사육자는 지체 

 없이 이동사육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양식 제4호)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고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함(훼손의 경우에는 기존 허가증을 반납해야 함)

■ 보고 및 권고(제5조)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4조제1항의 허가 및 법 제10조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봉업자에게 밀원의 상태, 붕군의 수, 그 외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

 • 도도부현 지사는 밀원의 분포 상태가 점점 이동사육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봉업자에게 봉군의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음(제2항)

■ 벌꿀의 표시(제6조)

 법제7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양식 제5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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